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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현재,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경찰에게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기일 내에 

정해진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결

심판에 회부된다. 그리고 위반자가 즉결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되어 40일간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 번째는 면허정지처분의 적정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범칙금을 내거나 즉결심판에 출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또 그 정지처분 사실을 

모르고 평소처럼 운전하고 다니다가 경찰에 무면허운전으로 체포되는 사

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즉결심판

을 위한 출석에 불응한 사람에 대해 면허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당사자가 

즉결심판이 있음을 아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즉결심판 

최고서가 반송된 경우처럼 당사자가 즉결심판에 회부되었음을 알았다고 

확신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단은 면허정지처분을 하고, 나중에 당사자가 

무면허 운전으로 체포된 후에야 반송사실이 확인되면 면허정지를 취소하고 

무면허운전은 ‘혐의 없음’으로 검찰 송치하는 관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다. 경찰에서는 통고처분 시 발부하는 범칙금납부통고

서에 범칙금 납부기한과 즉결심판 출석의무 등이 명시되어 있는 이상1),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서식 제159의 2 ‘범칙금 납부통고서’ 뒷면에는 아래와 같이 범칙금 납

부관련 주의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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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자가 모르고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실제 단속 후 면허정지 대상이 되기까지는 3달가량의 시간이 소

요되는데다가 즉심절차에 대한 안내는 납부통고서 뒷면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본의 아니게 즉심에 출석하거나 가산금을 더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힘들다. 범칙금이 3만원

일 경우 가산금을 더해봐야 4만 5천원에 불과한데, 이정도의 금액이 아

까워서 고의로 면허정지처분을 당한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힘들기 때

문에 실수로 범칙금 납부사실(또는 즉심출석)을 잊고 있다가 자신도 모

르는 사이에 면허정지처분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최근에는 검찰에서 이를 문제 삼아 즉심 최고서 반송사실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허정지처분을 한 서울지방경찰청 행정처분 담당자와 

무면허로 운전자를 체포한 경찰관을 각각 ‘직무유기’와 ‘불법체포’

로 형사입건하는 일이 발생했다. 입건까지는 아니더라도 검찰에서는 이

미 여러 차례 이러한 관행에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 불완전

한 제도운영으로 인해 선의의 일선경찰관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해서는 빠른 개선이 요구된다.

두 번째는 즉결심판절차의 중단과 관련된 문제이다. 현재 업무처리 관행

을 보면, 비록 법률상으로는 범칙금 미납자에 대해서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게 되어 있으나, 위반자에게 면허정지처분을 한 

이후에는 더 이상 즉결심판 청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면

   1. 1차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

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납부

기한이 지난 때에는 수납을 하지 않습니다. 2. 만약 2차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에는 납부기한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즉결심판을 받거나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4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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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지처분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에서

는 면허정지처분을 한 이후에 또 다시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이중처

벌이 될 수 있으며, 즉결심판청구를 위한 소재수사 등을 하게 되면 업무

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현실적 이유 등을 들어 즉심절차를 중단함

이 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면허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전혀 

별개의 절차로 원칙적으로는 즉결심판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타당

하다. 비록 경미한 범죄행위라고 하더라도 범칙자의 위반행위는 범죄행

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형사절차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으며, 즉결심판 절차라는 것은 무조

건 위반자를 처벌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자가 판사 앞에

서 자신의 주장을 펼 수 있는 일종의 이의제기 절차로서도 작용하는 것

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면허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를 종료

하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다. 감사원이나 국회에서도 이러한 점을 지적

한 사실이 있으며, 경찰내부에서도 개선의견이 점차 대두되고 있는 상황

으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역시 절실한 상황이다.

2. 연구목적

이 글의 연구목적은 뚜렷하다. 위에서 언급한 시급한 문제점들을 해결하

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는 경찰청에서 연구를 의뢰

한 직접적인 동기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는 즉결심판통지 및 최고절차

상의 하자로 인해 일선의 선의의 경찰관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간 통고처분 미납자 처리와 관련해서 제기되어온 법률상의 문제

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보다 큰 틀에서 연구 목적을 설명하면, 이글의 연구목적은 교통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처리절차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개선방안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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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법률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하며, 경찰력의 낭비를 최소화 하는 

것이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특히나 작년 

한해에만도 통고처분 건수가 300만 건에 육박할 정도로 수많은 국민들이 

제도변경에 영향을 받는 만큼 일반 시민들의 수용성도 반드시 고려해 보

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교통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처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이다. 현재의 처리절차를 둘러싸고 적절성과 적법성에 대해 문제점이 제

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에 연구

의 범위가 한정된다.

이와 관련, 먼저 현행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

기 위해, 담당직원 (경찰청 즉심담당자, 면허행정처분 담당자, 교통사범 

단속담당자, 서울 경찰청 면허행정처분 담당자 등 8명)과 인터뷰를 진행

했으며, 교통단속 및 즉결심판과 관련된 법령, 지침, 통계, 관련공문, 타 

부처 의견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 문헌연구와 법제사 연구를 통해 현행 교통 통고처분, 면허

행정처분, 즉결심판제도가 어떻게 도입되고 운영되어 왔으며, 법률적 성

격이 어떤 것인지를 상세히 분석할 예정이다. 

제도에 대한 현황조사와 이론적 검토가 끝난 이후에는 대안마련에 참고

하기 위해서 외국사례를 검토할 것이다. 우리와 가장 비슷한 제도를 가

지고 있는 일본 및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범칙금 미납자에 대해 어

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개선안 마련에 참고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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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교통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처리현황

현행 도로교통법은 제14장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 부분에서 

통고처분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은 먼저 ‘범칙행위’, 

‘범칙자’,’범칙금’의 개념을 차례로 규정하고, 이후 통고처분의 방

식과 범칙금의 납부방법, 통고처분 미이행자에 대한 처리방법을 상세하

게 규정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통고처분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 살펴보고, 이후 좀 더 구체적으로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처리가 어

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히 검토하겠다.

1. 통고처분제도의 운영

『범칙행위』란 도로교통법에서 벌칙을 규정한 다양한 교통위반행위 중

에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가장 경미한 

위반사항 중에서 지정된다. 현재 범칙행위로 지정된 위반행위는 총 82

가지 (운전자 68종, 보행자 14종) 이다. 

『범칙자』는 범칙행위를 한 사람 중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고, 

신원확인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범칙금』은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받은 위반자가 내야 할 금전으로, 범칙행위의 종류 및 차종 등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최저 1만원에서 최대 13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통고

처분』은 경찰서장 등이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범칙금 납부통고

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하는 것을 말하는데, 범칙자 중에서도 1)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교통범칙금 미납자 처리 개선방안 연구   6

3)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할 

수 없다. 법은 통고처분 대상자에 대해서 반드시 통고처분을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통고처분이 경찰서장 등의 재량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2)

이상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경찰서장 등은 범칙행위로 지정되어 있는 

경미한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한 자 중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

으며, 신원이 확실하고, 통고처분에 동의한 사람에 대해서만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위반행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경찰의 단속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고처분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통고처분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위반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조치이므로, 위반자는 경찰의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는 것을 얼

마든지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실제에 있어서는 위반자가 경찰의 통고처

분을 강제적인 것으로 느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 166조

(직권 남용의 금지)는 통고처분을 할 때에 교통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직무상의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거부한 경우의 처

리 방법에 대해서는 법 제16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경찰서장은 범칙자

로 인정되는 사람이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 위반행위에 한정되기 때문에 범칙행위가 비록 현행범이라고 해

도 체포와 같은 강제처분은 극히 제한된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지만3)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2) 도로교통법 제14장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 부분에서 통고처분과 통고처분 불이행자

의 처리절차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3) 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의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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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에 한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4) 

이러한 형사소송법의 조항을 도로교통법 범칙행위에 적용해 보면, 범칙

행위를 한 사람 중에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경찰의 신원확인에 

응하지 아니한 자’(제162조에 의해 범칙자에서 제외됨) 또는 경찰관의 

신원확인 등을 위한 질문에 응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성명이나 주소

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범칙자에는 해당하지만 제163조에 의해 통

고처분 대상자에서는 제외됨)은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

아 체포대상이 될 수 있으나, 경찰이 통고처분을 했다는 것은 경찰관 

입장에서 주거가 분명하다고 판단한 경우이므로 통고처분 대상자는 원

칙적으로 체포대상일 수 없다. 따라서 경찰이 일단 신원과 주소를 확인

한 경우에는 위반자가 통고처분을 완강히 거부한다고 해도, 경찰은 즉

결심판을 청구하는 것 이외에 체포 등의 강제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다

고 생각된다. 

도로교통법을 엄밀히 해석해 보면, 운전면허증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

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경찰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

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처음부터 ‘범칙자’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즉결심판의 청구해야 하는 위반자가 아니고, 증명서등을 제시하거나 신

원확인 등에 응한 위반자(범칙자) 중에서 서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

니한 사람,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증명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경찰의 신원확인 등에 응하

지 않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도 있고, 즉결심판이 

아닌 형사입건을 할 수 도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단속에 있

어서는 이러한 구분을 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4) 형사소송법 제214조 (경미사건과 현행범인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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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가 불가능한 경우, 경찰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위반자의 의사와 상

관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일이다.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체

포해서 신원을 밝힌 후 일반 형사절차 또는 즉심청구를 해야 하고, 신

원확인이 된 경우라면 그 신원을 이용해서 즉결심판 청구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통고처분의 경우는 위반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

지만 즉결심판 청구는 위반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청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반자가 단속에 저항하는 경우에도 즉결심판 청구에는 

문제가 없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르면 경찰은 현장 즉결심판대상자에게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출석일 10일 전까지 발급하거나 발송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대상자가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

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출석일을 정해서 그 출석일 10

일 전까지 즉결심판출석 최고서를 발송하도록 되어 있다. 최고서와 달

리 통지서의 경우에는 발급하거나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현장에

서 직접 출석통지서를 발급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행규칙의 서식에는 발송용 즉결심판출석통지서(서식 168호)만 마련되

어 있어 시행령과는 다르게 교통단속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결심판출

석 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 이는 추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된다.5) 

약간의 등락이 있기는 하지만, 교통통고처분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97년까지만 해도 연간 천만 

건이 넘었던 통고처분 건수는 2013년에는 260여만 건으로 감소하였다. 

2013년의 수치는 역대 최소건수를 기록하였던 2012년의 1,428,386건에 

비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통고처분의 감소세와는 달리 무인단속은 90년대 후

5)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경우, 현장 즉심용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는 발급용만 마련되어 있는바 

(시행규칙 별표 제7호 서식), 도로교통법령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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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신설되어 폭발적으로 증가하다가, 현재는 연간 천만 건 가량을 유지

하고 있다.

<표 1> 연도별 통고처분 및 무인단속 현황  6)

단위 : 건

구분

연도별
통고처분 무인단속실적

1997 11,415,101 -

1998 9,434,115 -

1999 5,747,280 1,772,516

2000 4,823,513 4,646,179

2001 5,867,939 10,570,279

2002 6,165,689 9,984,245

2003 4,226,749 7,926,185

2004 5,058,547 12,434,311

2005 3,694,160 12,010,290

2006 2,297,020 10,024,868

2007 3,430,608 11,391,781

2008 3,018,153 10,403,580

2009 2,670,131 10,712,421

2010 3,120,942 9,966,450

2011 1,766,542 9,053,191

2012 1,428,386 9,653,741

2013 2,637,319 9,526,922

6) 도로교통안전백서 2013, 174쪽 및 경찰청통계연보 2013, 26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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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통고처분 및 무인단속 추세 

2.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처리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은

행 등 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

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에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

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1차 납부기일인 10일 이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 (2차 납부기일)에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7)  

은행에서 납부하는 방법 이외에도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 

(efine.go.kr)에서 신용카드 등을 활용하여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7) 도로교통법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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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납부기한은 1차와 2차를 합해 30일이고, 이 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규

정되어 있다(법 제165조). 하지만 동시에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범

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이미 즉결심판이 청구된 경우라도 선고 전에 가산금을 

더한 범칙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해야 한

다는 단서를 두어 범칙금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연장하고 있다. 이러한 

단서조항은 즉결심판청구를 가급적 자제하려는 정책에 따른 보이나, 법

에서는 분명 즉결심판을 지체 없이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과, 일단 

청구하면 당일 바로 판결이 나는 즉결심판제도의 특성상 단서의 내용은 

본문과 다소 모순되는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제99조와 시행규칙 제151조에서는 구체적인 처리절차와 서류양식

이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찰서장은 통고처

분 불이행자에게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40일이 넘지 않는 한에서 

즉결심판 출석일을 정한‘즉결심판 출석통지서’와 ‘범칙금 납부고지서 

등’을 30일 이내에 발송해야 한다. 이러한 1차 통지에도 불구하고 위반

자가 즉결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범칙금도 내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납부기한 만료일부터 60일이 넘지 않는 날을 출석일로 정한‘즉결심판 

최고서’를 ‘범칙금 납부고지서 등’과 함께 발송해야 한다. 위반자가 

만일 즉결심판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즉결심판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

고, 범칙금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법에

서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행령에 규정된 실제 청구절차를 보면 납부 만료일부터 60일이나 더 납부

기간을 주고, 그 사이에 범칙금(가산금 50%를 더한 금액)을 납부하면 즉

결심판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실상 납부기간

을 60일 연장하여 3차 납부기한을 준 것이다. 더욱이 시행령 제99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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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따르면 3차 납부기한 내에도 범칙금을 납부하거나 즉결심판에 출석

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정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즉결심

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말은 다시 등장하지 않는다.8)

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의에 따르면, 납부기한(1차 10일 + 2차 20일  

30일) 이 지나도록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

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정작 구체적인 청구방법을 규정해

야 할 시행령에서는‘지체없이 청구’라는 말이 빠져 버리고 범칙금 납

부기한을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 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서는 면허정지를 할 수 있다는 말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이다. 

실제 실무에서도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고처분 미납자가 자진해서 

즉심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오지 않는 한 끝까지 즉결심판을 청구하

지 않고 면허를 정지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청 면허계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총 2,885,103건의 범칙금 

부과가 있었는데9), 이 중 납부기한 내 미납건수는 168,495건으로 전체의 

5.8% 가량 되며, 미납자 중 즉결심판 출석에도 불응하여 면허 정지처분

이 확정된 건수는 70,289건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한다. 납부기한 내 

납부율이 94%를 넘기 때문에 범칙금 납부율은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13년 전체 면허정지처분 건수인 194,774건 중에서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정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36%에 달해서 범칙금 미납이 주

요 면허정지 사유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경미하다고는 해도 엄연히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 

8) 시행령 제99조 제5항 및 제98조 제4항에는 ‘즉결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반드시 청구하라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9) 경찰통계연보(2013년판 264쪽)상의 2013년 총 통고처분 건수는 2,637,319건인데, 경찰청 

면허계에 의뢰해서 제공받은 자료에는 2,885,103건으로 나와 있음. (통계작성 시점에 따른 

차이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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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규정된 소추와 재판의 절차를 생략하고 경찰이 행정처분으로 사건

을 종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즉결심판이라는 것은 피고인에

게 단속기관인 경찰이 아닌 중립적인 법관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펴고, 

단속의 부당함을 따져 볼 수도 있는 구제절차가 될 수도 있으며, 정식재

판으로 나아가 정식 형사절차에 의해 사건을 다퉈 볼 수도 있는 절차이

기 때문에, 경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왜 형사절차를 경찰의 행정처분으로 종결하는 관행이 만들어 졌을까? 이

러한 절차에 법리적이 문제점은 없는 것일까? 이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

에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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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이론적 검토(문헌연구 및 법제사 연구)

   이 글은 실무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찾은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론적 검토에 있어서는 다양한 학설의 소개보다는 가

급적 현행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를 할 것이다. 

1. 즉결심판제도 의의 및 변천

가. 즉결심판 제도의 의의

즉결심판제도는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적

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절차로, 판사는 즉결심판절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10) 이 때, 즉결심판 청구대상의 기준이 되는 ‘20만원 이하의 벌

금’의 성격이 무엇인지와 관련해서, ‘법정형’으로 봐야 한다는 견

해와 판사가 법정형에서 형법 제56조에 따른 순서에 따라 가중, 감경

한 형인‘처단형’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즉결심판제도의 

취지 및 판례의 태도를 고려해 봤을 때, 최종적인 선고형으로 보는 것

이 타당하다.11) 경찰청에서 발간한 즉결심판결과 사례집을 보면 경범

10)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조 및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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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처벌법 위반이나, 도로교통법 위반사항 뿐만 아니라, 절도, 공갈 등 

다양한 형법범에 대해서도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많이 있다. 즉결심판은 경범죄처벌법상의 경범죄 등에만 적용되는 것

이 아니라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경우에는 다양한 범죄의 처

벌에 적용 가능한 것이다.

나. 즉심 보호조치의 폐지

즉결심판제도는 오랜 기간 동안‘즉심 보호조치’라는 독특한 형태의 

인신구속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왔었다. 즉결심판절차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야만 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보호조치가 경찰에 의해 실시되었던 것이다. 그

런데 이러한 관행은 90년대 말에 이르러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그 

변화의 시작은 즉심 보호조치를 불법감금으로 보는 판례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작 되었다. 특히 아래의 대법원 판례12)는 즉심보호조치

가 없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11) 이영돈, "즉결심판의 청구대상에 관한 연구." , 경찰학연구 10, no. 2 (2010), 24면

12)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8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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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8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감금)】 

[1]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

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

는 것이고,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 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

로, 설사 그 장소가 경찰서 내 대기실로서 일반인과 면회인 및 경찰

관이 수시로 출입하는 곳이고 여닫이 문만 열면 나갈 수 있도록 된 

구조라 하여도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신체의 자유를 제

한하는 유형, 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이는 감금에 해당한다.

[2] 형사소송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의 법률에 정하여진 구금 또

는 보호유치 요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즉결심판 피의자라는 사유만

으로 피의자를 구금, 유치할 수 있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고, 경

찰 업무상 그러한 관행이나 지침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칙적

으로 금지되어 있는 인신구속을 행할 수 있는 근거로 할 수 없으므

로, 즉결심판 피의자의 정당한 귀가요청을 거절한 채 다음날 즉결심

판법정이 열릴 때까지 피의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강제 유치시키려고 

함으로써 피의자를 경찰서 내 즉결피의자 대기실에 10­20분 동안 

있게 한 행위는 형법 제124조 제1항의 불법감금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의자를 보호실에 밀어 넣으려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

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 제1항 위반죄에 해

당한다. 

이러한 판례가 있기 전, 즉심피의자에 대한 처리 관행은 이들을 경찰

관서에 즉심보호조치 하다가 담당 경찰관이 법원으로 데리고 가서 즉

결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었다. 판례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말은 '보호조

치'이지만 즉심보호는 사실상의 인신구속으로 경범죄나 도로교통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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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과 같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 하더라도,  즉심피의자가 되

어 보호조치 되는 일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지금의 법 감정으로 보았

을 때는 중한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아닌 경범죄 위반자를 즉심피의자

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소송법상의 체포사유가 없는데도 경찰관서에 유

치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고, 97년 대법원의 판단

은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즉결심판절차는 57년 제정된 이후로 4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에 즉심피의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제로 운영되어 왔음을 생각해보

면, 당시로서는 이 판례는 경찰업무에 큰 영향을 주는 일대 사건이 되

기에 충분하였다. 즉결심판은 피의자의 법원출석을 전제로 즉석에서 

판사가 피의자에 대한 간단한 신문과 조사 후 심판하는 절차인데, 즉

결심판을 청구하는 경찰이 오랜 기간 피의자를 법원에 인치시켜왔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경찰이 피의자를 구금했다가 데려오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일부 법원은 피의자를 데려오지 않을 경우, 아예 즉심청구자체

를 받아주지도 않는 관행이 있었다. 이러한 관행은 즉심피의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불가능해진 97년 이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되어서, 즉결심판

절차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이 되었다. 아래의 내용처럼 2005년 

경찰청이 대법원에 질의한 내용을 보면 이때까지도 경찰이 피의자를 

데려오지 않으면 법원에서 즉결심판청구서를 접수조차 하지 않는 관행

이 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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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범죄처벌법위반 범칙금 미납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청구 관련 질의 회신

- 대법원 송무심의관-3351(2005. 8. 26) -

(경찰청 질의) 

 피고인이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하기 곤란한 경우, 판사

가 청구기각 결정을 하는 외에 청구서 접수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가

능한지 여부

(대법원 답변)

○ 피고인이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즉결심판청구

서를 접수하지 않을 법적 근거는 없음

○ 종래 실무에서는 피고인이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즉

결심판 청구서를 접수하지 않는 관행이 형성 되었고, 이 관행에 따

라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 즉결심판 대상사건임에도 법원에 접수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할 필요가 있음

즉심 보호조치가 위법이라는 판례가 계기가 되어 경찰에서는 더 이상 

즉심피의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게 되었고, 99년에는 전국 경찰

관서에 설치되어 있던 즉심보호실이 완전 철폐되기에 이르렀다. 그러

자 즉심보호조치라는 강력한 규제수단을 통해 운영되던 경범죄처벌법 

위반자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원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고, 도로교

통법 위반사범에 대한 즉심청구도 사실상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후, 아

래의 표와 같이 95년까지만 해도 연간 100만 건이 넘던 즉결심판 청구

건수는 2000년대 이후에는 연간 5만 건 남짓한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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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도별 즉결심판 청구현황 (출처 : 경찰 통계연보) 13)

구분
즉결심판 청구 (건)

소계 경범죄 특별법 형법

2001 1,058,139 117,666 924,813 15,660

2002 644,709 76,192 558,591 9,926

2003 46,702 18,885 20,819 6,998

2004 35,789 13,677 15,816 6,296

2005 26,603 10,793 10,143 5,667

2006 35,932 11,167 7,996 16,769

2007 48,393 26,263 9,552 12,578

2008 62,927 35,057 10,092 17,778

2009 74,842 42,505 12,849 19,488

2010 59,127 37,729 8,692 12,706

2011 55,072 32,011 9,717 13,344

2012 51,331 30,754 8,812 11,765

2013 55,084 34,875 8,646 11,560

경찰이 즉심보호실의 문을 닫은 것은 당연한 시대적 요청일 것이지만, 

경찰과 법원이 과거 즉심 보호조치가 수행하던 역할을 대체할 제도를 

13) 경찰통계연보 2013, 6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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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즉심보호제도를 폐지하다 보니 단속을 

담당하는 일선 경찰의 입장에서는 큰 혼란과 부담을 경험하게 되었다. 

2005년의 대법원의 질의회신 답변이 아니더라도, 즉결심판에 관한 절

차법 어디에도 경찰이 즉심피의자를 법원에 인치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경찰은 즉심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만으로 청구를 하

고, 이후 절차는 법원의 알아서 하는 것이 타당한 절차일 것이다. 아래

의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의 주요조항을 보자.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 (즉결심판청구) ①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

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② 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즉결

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신

설 2009.12.29.>

제4조 (서류·증거물의 제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청구의 기각등) ①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

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

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6조 (심판) 즉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판사는 제5조제1항의 경

우를 제외하고 즉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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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르면 경찰은 즉결심판청구서와 필요한 서

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하는 것으로 즉심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 판

사는 즉시 심판을 하거나14) 청구를 기각해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도

록 하는 것 말고,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비록 2009년 법 개정으로 

경찰에게 피고인에 대한 통지의무가 추가로 부가되긴 했지만, 구두 또

는 서면에 의한 통지 이외에 경찰이 피의자를 데려 가야할 의무는 없

다. 피의자에 대한 소재수사 역시 경찰의 임무가 아님이 명백하다. 

비록 오랜 관행에 따라, 경찰이 피의자를 보호조치 한 후 데려가는 것

이 일반적이긴 했지만, 이러한 관행이 불법이 된 이상 경찰은 법에 따

라, 서류로만 청구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했어야 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99조 등에서는 위반자가 ‘즉결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

는 반드시 위반자가 출석하여야 한다는 과거의 관행을 반영한 조항으

로 생각된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즉심피고인의 출석여부는 

즉결심판 절차 진행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 즉결심판절차법 제7조

의 3항에는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 없이 피고인

의 진술서와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고 명시적

으로 규정하여 피고인의 출석이 즉결심판의 전제조건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15)

14)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르면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즉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는 바,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경찰서장은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65조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과 다소 배치되는 조항이라고 생각된다.

15) 단, 구류에 처할 경우에는 개정없이 심판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판사가 구인장을 발부하

여 강제로 피고인을 법정에 인치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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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시 도로교통사범 단속과 관련해서 경찰이 택한 방식은 이와

는 달랐다. 즉결심판의 방식을 정상화시키기 보다는 즉결심판을 가급

적 청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표에

서 볼 수 있듯이 90년대까지 연 60~70만 건에 달하던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에 대한 즉심건수는 2001년이 되면서 급감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사실상 사라진 상태이다. 

<표 3> 연도별 자동차 단속 및 처리  (출처 : 경찰 통계연보)16)

단위 : 건

구분

연도별
총단속 통고처분 즉심 형사입건 무인단속실적

1999 8,510,795 5,747,280 653,086 337,913 1,772,516

2000 10,524,575 4,823,513 642,117 412,766 4,646,179

2001 17,029,538 5,867,939 1,359 589,961 10,570,279

2002 16,770,138 6,165,689 983 619,221 9,984,245

2003 12,790,534 4,226,749 661 636,939 7,926,185

2004 18,167,581 5,058,547 1,159 673,564 12,434,311

2005 16,224,740 3,694,160 1,184 519,106 12,010,290

2006 12,788,314 2,297,020 333 466,093 10,024,868

2007 15,384,325 3,430,608 31 561,905 11,391,781

2008 14,069,005 3,018,153 32 647,240 10,403,580

2009 13,845,275 2,670,131 31 462,692 10,712,421

2010 13,482,309 3,120,942 32 394,885 9,966,450

2011 11,153,765 1,766,542 22 334,010 9,053,191

2012 11,387,088 1,428,386 2 304,959 9,653,741

2013 12,499,256 2,637,319 10 335,005 9,526,922

16) 경찰통계연보 2013, 25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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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를 보면 2013년 기준 도로교통법 위반사범에 대한 즉결심판 청

구는 10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13년 경찰이 통고처분을 

한 건수가 260만 건이 넘었는데, 그 중에서 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자가 

0건이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교통단속 현장에서 즉결심판

청구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할 수 있다. 통고처

분은 위반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처분이 가능한 것임에도 현실에서는 

위반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통고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표 4> 2013년 도로교통법 위반사범 즉결심판 청구  17)

단위 : 건

  성명, 주소가 불확실한 자 제163조 제1호 0

  도주염려가 있는 자 제163조 제2호 0

  범칙금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자 제163조 제3호 0

  기타 10

  계 10

즉심의 실효성이 떨어짐과 맞물려 오랜기간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즉심

폐지론이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 결과 형

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사법개혁위원회(03. 10 ~ 05. 

12)는 2004년 12월 즉결심판 폐지를 건의하였고, ‘사법개혁추진위원

17) 경찰통계연보 2013, 26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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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는 2005년 9월 15일 즉결심판의 폐지를 의결한 바 있으며, 사개

추위의 안을 반영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579호)이 

2006. 2. 6일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비록 즉심폐지안을 담은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한때 정식 형사절차와 더불어 경찰 단속의 양대 축

이었던 즉결심판 절차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심 보호조치가 불가능해지자 생활안전 기능에서는 우선 즉결심판에 불

응할 경우, 공소시효 만료 시까지 월 1회 출석통지를 하고 2월에 1회 소

재수사를 하도록 했다. 그 결과 통지절차와 소재수사에 따른 업무량은 

가중되었음에도 경범 범칙자의 범칙금 미납률은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이 

되었다.18) 이러한 상황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 이외에도 

‘범증이 명백한 경미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이라는 즉결심판의 취지

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었으며,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

석을 담보할 수단이 없어 끝까지 범칙금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냈다. 

이러한 조치는 경찰이 즉심피고인을 법원에 데려가지 않으면 즉결심판절

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인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경

찰에게 즉심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할 권한도 의무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추진은 방향을 잘못 잡은 정책이었다고 생각된다.

1969년 당시의 즉결심판청구서 양식을 보면19) 다음과 같은 안내문이 출

두지시서 뒷면에 게시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서식 양식에서 유추할 수 

있는 점은 당시에도 즉심피고인의 법원출석이 즉심재판의 전제요건이 아

18) 경범 범칙자가 계속해서 범칙금 납부와 즉심출석을 거부할 경우, 단 2만원의 범칙금을 받

기 위해 공소시효기간(3년)동안 우편비용만 9만 8천 700원이 소요되고, 총 17회의 소재

수사를 실시해야 했다.

19) 도로교통법 시행세칙 (내부부령 제60호, 1969. 12. 30) 서식 7의2 참조. 69년 이전의 자

료는 관보누락으로 찾을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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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었다는 것이다.

즉결심판설명

1. 당신은 표기 위반사항으로 인하여 즉결심판을 받게 됩니다.

2. 표기출두 일시장소에 출두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

법 제8조에 따라 당신이 출두하지 아니하여도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3. 이의가 있으면 7이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8조 : 피고인이 기일 내에 출석하

지 않으면 개정할 수 없다. 단,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 생활질서과에서는 2005. 8~9월 

대법원 송무심의관실과 업무협의를 진행하여 불개정 심판을 전면 실시하

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업무편람(경범죄범칙자 처리)를 개정하여 06

년 부터는 즉심통지와 최고 이후에도 불출석 하면 한 번의 소재수사만 

실시한 후 불개정 심판을 청구하고 있다.20) 

20) 경찰에게 소재수사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당시까지도 경찰이 즉심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하던 오랜 관행이 존속하고 있었고, 현실적으로 법원에 소재수사 등

을 할 인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즉심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서 한 번의 소재수사를 실시한 후 즉결심판을 청구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는 한시

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추후에는 경찰이 소재수사를 실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협

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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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고처분제도의 의의 및 변천

가. 통고처분의 의의

통고처분 미납자에 대한 처리절차 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검토해봐야 

할 점은 ‘통고처분’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통고처분의 성격

을 명확히 규명해야 올바른 제도개선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

이다.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의 성격을 밝히기 위해, 먼저 법에 어떻게 규

정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일반 벌칙과의 관계 및 과태료 처분과

의 관계를 비교해 보겠다. 도로교통법은 제13장 ‘벌칙’에서 다양한 

위반행위에 따른 벌칙을 단계별로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형량이 높은 

위반행위에서부터 낮은 행위를 열거하고 이후 과태료 사항을 나열하고 

있으며, 제14장은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라는 제목 하에 범

칙행위, 범칙자, 범칙금,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절차, 범칙금 미납자의 

처리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더 상세한 내용은 시행령과 시

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법 규정을 중심으로 범칙금 관

련 개념들을 정리한 후, 범칙금의 범적 성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도로교통법 제162조에 따르면, 범칙행위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

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 위반행위 중에서 특별히 지정된 (156조 ~ 

157조) 행위를 말한다. 범칙행위를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ㆍ과

료’에 처할 수 있는 행위’에 한정하고 있는 것은 즉결심판대상이 20

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ㆍ과료에 처할 수 있는 죄에 한정된다는 점2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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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 경찰서장은 20만원 이하

의 벌금ㆍ구류ㆍ과료에 처할 수 있는 경미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 중

에서 신원이 확실하고, 달아날 우려가 없으며, 범칙금 통고서를 받는 것

을 동의한 사람에 대해서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 법에서 ‘할 수 있

다’라고 명확히 표현하고 있듯이 통고처분을 할지 여부는 경찰의 재량

이다. 단, 통고처분은 어디까지나 위반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

로 통고처분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통고처분을 할 수 없다.

통고처분은 형벌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유형이나 재산형에 대신하여 

적용하는 처분제도로, 법원이 아닌 행정청이 위반자에게 범칙금이라는 

금전적 부담을 통고하고, 위반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면 당

해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죄책을 묻지 않는 독특한 제도로, 명칭에는 차

이가 있지만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제도이고, 우리나

라에서는 도로교통법, 조세범처벌법, 경범죄처벌법, 출입국관리법 등에

서 운용되고 있다.22)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되는 범칙금은 행정법규 위

반 행위 중 일부 중하지 않은 범죄를 저지를 사람에 대해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독특한 형식의 금전적 제재라고 할 수 있다.23)

통고처분은 형벌과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비범

죄화 제도라고도 할 수 있다.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엄밀히 

말해 범죄행위이고, 통고처분에 따르지 않으면 일반의 형사절차가 진행

된다는 점에서 통고처분제도는 비범죄화 문제와는 구별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범칙금 납부를 통해 사실상 법적 제재가 종결되며, 전과가 

남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비범죄화의 일환이

21)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22) 원혜욱∙김찬, "교통범죄의 비범죄화와 그 방안으로서의 통고처분제도", 형사정책연구 제49

호, 2002, 133쪽.

23) 정우일·장석헌, "일반논문: 우리나라 교통범칙금제도에 관한 논의." 한국경찰학회보 제22

호, 2009, 3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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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헌법재판소는 이점과 관련해서 아래와 같

이 판시한 바 있다.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범죄행위이고, 통고처분에 불복할 경우 소

추절차로 이행된다는 점에서 통고처분은 엄밀한 의미의 비범죄화 문제와는 

구별되지만, 위반행위자가 통고처분에 승복하면 범칙금의 납부로 신속, 간

편하게 법적 제재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고 범죄행위로 인한 사후관리 대

상에서 제외도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범죄화 정신에 근접하게 된다.24)

나. 통고처분의 법적성격

교통범칙금의 법적 성질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이를 벌

금 또는 과료와 같은 행정형벌로 보는 설,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이

라고 보는 설 그리고 행정형벌도 아니고 행정질서벌도 아닌 제3의 제재

수단으로 보는 설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25) 헌법재판소는 통고처분의 

법적성질과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결정들을 내린 바 있다.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20만원이

하의 금전을 범칙금이라는 이름하에 부과한 다음, 범칙자가 이에 승복하

여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절차에 의한 처벌을 면하도록 하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결심판 또는 정식재판이라는 재판절차를 거쳐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26)

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형벌을 부과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제반사정을 고

24) 헌재 1998. 5. 28. 96헌바4: 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등

25) 김원중, "교통범칙금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법제, 2005, 27쪽.

26) 헌재 2003. 10. 30. 2002헌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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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다.27)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해 어떠한 불복절차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적법절

차의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범칙금 납부통고는 위반행

위에 대한 제재를 신속ㆍ간편하게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형벌의 비범죄

화 정신에 접근하는 제도로서 형벌적 제재의 불이익을 감면해 주는 제도

이고, 이에 불복하여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후 재판절차

라는 완비된 절차적 보장이 주어지며, 도로교통법 위반사례가 격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제게 등의 절차를 주가로 인정할 절

차의 중복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신속한 사건처리에 저해가 될 우려도 있

다는 점에서, 의견진술 등 별도의 절차를 두지 않은 입법적 결단이 현저

히 불합리 하다고 보기 어렵다.28) 

헌재에서 밝히고 있듯이, 범칙금은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이 아님은 

분명하고 기본적으로는 행정형벌에 기초를 두고 있는 금전적 제재이지

만, 일반적인 행정형벌과도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둘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제3의 행정제재수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통고처

분은 분명 형사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

을 수용하는 사람에게 주는 일종의 해택으로 볼 여지도 있다. 원칙적으

로 즉결심판절차 또는 일반형사절차에 의해서 형벌을 부과 받아야 하는 

경우이지만,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을 방문할 필요 없

이 간단하기 소액의 범칙금을 내는 것으로 법적 의무를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27) 헌재 2012. 8. 23. 2011헌가22

28) 헌재 2003. 10. 30. 2002헌마275; 헌재 2010. 3. 25. 2009헌마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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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고처분의 효력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

다.29) 이 때 벌 받지 아니한다는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공소제기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기판력을 인정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고, 

기판력이나 순수한 확정력이 아니라 행정집행의 용이성을 위한 변형된 

확정력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30) 어떠한 견해에 따르더라도 일단 범칙

금을 납부한 경우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논의의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 경범죄처벌법상의 범칙금납부의 법적효력에 대해 판례31)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2항에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은 위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

로 해석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면소의 판결

을 하여야 한다.

범칙자가 통고처분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반 형사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해 당해 위반행위가 다루어지게 된다. 통고처분에 

불복하거나 범칙금을 내지 않을 경우 통고처분의 효력은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것이고, 통고처분 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29) 도로교통법 제163조 제3항

30) 김원중, 앞의 글, 28쪽

31) 대법원 1986.2.25, 선고, 85도26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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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의해 그 당부를 다툴 수 없다. 이와 관련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

해 통고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

다. 통고처분에 불복하면 곧바로 형사절차로 이행되도록 하는 것은 지

나친 부담이라는 것이다. 32) 하지만 판례는 아래와 같이 통고처분의 

처분성을 부정함으로써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등은 불가하다

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33)

도로교통법 제118조에서 규정하는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

상이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

하고,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

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될 뿐이다. 

생각건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통고처분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반

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위반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통고처

분 자체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일단 통고처분을 한 경우에도 이를 지

키지 않는다고 해서 별도의 제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절차에 

따라 형사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통고처분자체

에 대한 불복절차를 만든다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통고

처분이라는 것은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장점도 불론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잘못을 인정하는 위반자에 대

한 해택을 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를 행정청의 처분으로 보는 것

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결과적으로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32) 이철호, "경찰의 통고처분과 교통범칙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3, no. 2 (2011), 

202쪽.

33) 대법원 1995.6.29, 선고, 95누46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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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도로교통법 통고처분 제도의 연혁

우리나라에서 통고처분제도는 1948년 제정된 관세법에서 처음 규정되었

고, 그 후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등에서 이를 수용하였다. 34) 도로

교통법에 통고처분이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1973년이다.35) 당시 개정사

유를 보면 ‘종래 경미한 교통법규위반사범도 즉결심판에 회부 처리함

으로써 야기된 여러 가지 폐단과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경미

한 교통법규위반사범에 대한 통고처분제도를 채택’하는 것이라고 밝히

고 있다. 통고처분 도입 이전에 교통위반사범에 대해 특별히 즉결심판

을 청구해야 할지 형사입건해야 할지 규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개정사

유를 보면 당시 대부분의 경미한 도로교통법 위반사범은 즉결심판에 회

부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도입 당시에는 범칙행위와 범칙자의 범위가 지금보다 좁았고 범칙금납

부기한도 지금보다 훨씬 짧았다. 44가지의 범칙행위가 규정되어 있었으

며, 면허증 등을 제시하지 못한 자,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외에도 범칙

행위 당시 주기(酒氣)가 있는 사람, 3년 내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력

이 있는 자,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범칙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였

다. 당시에도 음주운전은 처벌대상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주기

(酒氣)’는 음주운전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약한 정도의 술기운을 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초의 범칙금 납부기간은 단 5일에 불과했다. 통고서를 받은 자는 당

해 통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주거지 이외의 서울특별시·부산

시·도에서 통고서를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

34) 양동철. "일반 논문: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납부의 효력과 일사부재리에 관한 연구." 경희

법학 47, no. 1 (2012), 227쪽.

35) 1973. 3. 12 법률 제2591호(도로교통법)에서 통고처분제도가 도입됨



33   2014 책임연구과제

고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했으며 다만,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해야 했다. 

당시에는 인터넷 등을 통한 납부가 불가능했고, 은행 등도 많지 않았고, 

교통여건도 좋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5일은 매우 짧은 기간이

라고 할 수 있는데, 통고처분제도가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라는 점을 고

려한 기간 산정이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한 경

우에는 당해 범칙행위에 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하지만36)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에 회부되도록 하였다. 

82년에는 범칙행위를 범한 도로교통법 위반 ‘보행자’에게도 통고처분

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범칙행위의 범위를 대폭 늘렸다.37) 

85년에는 술기운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넘은 사람은 

음주운전으로 중하게 벌하더라도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운전자와 같이 범칙행위로 취급, 가혹한 처벌이 없도록 하여 국민의 편

익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주기가 있는 사람에게도 통고처분이 가능하

도록 하였고, 범칙금의 납부기간도 5일에서 7일로 연장하였다.38) 

90년에는 범칙금 납부기간을 7일에서 다시 10일로 연장하였다. 39)

92년에는 범칙금납부통고를 받은 사람이 범칙금을 1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없이 즉결심판에 회부하던 것을 그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한 범칙금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

부할 수 있도록 하여 범칙금의 납부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였다.40) 

36) 현재와 달리, 당시 법 제85조는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다. 현

재는 ‘벌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소추불가 사유인지, 처벌 불가 사유인지에 대

한 논란이 있다.

37) 법률 제3489호, 1981.12.31., 일부개정 (시행1982.1.1.)

38) 법률 제3744호, 1984.8.4., 전부개정 (시행 1985.2.5.)

39) 법률 제4243호, 1990.8.1., 일부개정 (시행19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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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에는 30일로 연장된 납부기간을 다시 최장 90일까지로 연장하였

다.41) 즉결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즉결심판이 청구되지 전까지 통

고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즉결

심판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미 즉결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막고 아울러 행정의 편의도 도모

한다는 것이 개정의 취지였다. 하지만, 이때의 개정은 90년대 후반 이

후 즉결심판청구가 사실상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하여 가급적 즉결심판

을 통한 해결보다는 범칙금납부를 통해서 사건을 종결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도로교통법 통고처분은 73년 신설된 이후 그 

대상범위와 범칙금 납부기한을 계속 늘려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납

부기한은 최초 5일에서 현제의 90일로 18배나 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통고처분이라는 것이 경미한 사건을 신속하고 간이하게 종결

하여 위반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동시에 행정편의도 도모하려는 제도라

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기간연장은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다. 도

로교통법 제14장의 제목이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임에서 뚜

렷이 드러나듯이, 통고처분은 ‘특별한 예’에 해당하는 것이고, 원칙

은 즉결심판절차 임에도 즉결심판절차가 점점 원칙에서 예외로 변화하

고, 급기야 도로교통법 위반 단속에 있어서는 즉결심판절차가 유명무실 

해지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경찰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으로 즉심이 청구된 사람이 단 두 명에 불과했는

데, 무인단속을 포함한 전체 단속건수가 천만 건이 넘는 중에 두 명이

라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40) 법률 제4421호, 1991.12.14., 일부개정 (시행 1992.3.15.)

41) 법률 제6565호, 2001.12.31., 일부개정 (시행 20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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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허행정처분제도의 의의 및 변천

가. 면허행정처분의 의의 및 현황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가진 자만 운전을 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는 운전면허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적격자만 운

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시험이 적정하게 실시되어야 함은 

물론, 운전면허를 정상적으로 받은 사람이라도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필요가 있다. 운전면허 시험은 운전자의 운전기능을 측정할 수는 있지

만 운전태도나 준법의식 등을 짧은 시간에 알아내기는 어렵기 때문이

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운전면허시

험 제도를 운영함과 동시에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면허 행정처분은 특정한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근거로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점수로써 평가하고, 점

수가 높은 사람은 향후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일정기간 

동안 교통현장에서 격리 조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

이다.42) 

우리나라에서 면허정지와 면허취소처분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

으나, 아직도 한해 30만명 이상이 면허정치처분 또는 면허 취소처분을 

당하고 있다.

42)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 개선방안 연구." 1999,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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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운전면허 행정처분 현황 43)

      단위 : 명

구분

연도별
면허정지 면허취소 계

2003 563,728 287,433 851,161

2004 495,015 293,514 788,529

2005 379,102 228,790 607,892

2006 337,654 226,329 563,983

2007 359,914 265,703 625,617

2008 340,445 292,653 633,098

2009 314,447 284,980 599,427

2010 330,849 286,704 617,553

2011 269,624 240,962 510,586

2012 157,892 186,102 343,994

나. 면허행정처분의 효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벌금이나 과태료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부과할 수 있고, 벌금 등과 병과할 수도 있다. 그런데 실제의 효력에 

있어서는 벌금보다도 훨씬 강력한 효력을 나타내기도 한다. 특히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는 매우 큰 경제적 타격

을 줄 수 있다. 실제로 현행 무인단속의 처리현황을 보면 과태료보다 

범칙금이 액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벌점을 받을 수 있는 범칙금을 선

택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다.

43) 도로교통안전백서 2013, 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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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20세 이상 성인남녀 905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면허정지 및 취소의 금전적 가치를 아래의 표와 같

이 산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르면 면허정지처분의 금전적 가치는 평균

적으로 대략 77만원이고, 면허취소의 가치는 대략 122만원이었다. 단, 

두 가지 모두 150만원 이상과 200만원 이상을 단순히 150만원, 200만

원으로 산정하여 평균을 낸 것이기 때문에 실제 평균 체감금액은 이보

다 클 것으로 생각된다.

<표 6> 면허행정 처분의 금전적 가치 44)

문항 구분 빈도(명,%) 문항 구분 빈도(명,%)

면허정지

150만원 

이상
176(19.4)

면허취소

200만원 

이상
281(31.0)

100만원 221(24.4) 150만원 129(14.3)

70만원 119(13.1) 100만원 207(22.9)

50만원 142(15.7) 70만원 50(5.5)

30만원 127(14.0) 50만원 107(11.8)

10만원 미만 102(11.3) 30만원 미만 110(12.2)

기타 18(2.0) 기타 21(2.3)

환산 평균금액 77만5,187원 환산 평균금액 122만3,863원

44) 김연수. "교통과태료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분석." In 교통안전을 위한 과태료제도 개선

방안 모색(정책토론회), 43-66. 국회의원회관, 2013. 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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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면허행정처분

운전면허행정처분의 이러한 취지를 고려해 봤을 때, 범칙금미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다소 어색한 면이 있다. 범칙금의 원인이 

된 과속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는 해당운전자가 향후에도 도로교통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므

로, 이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범칙금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은 범칙자의 성실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는 될 수 

있을지언정 사고위험이 더 높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통고처분제도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인정과 처벌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반자는 통고

처분을 거부할 수 있고, 통고처분에 동의를 했다고 해도 범칙금을 내

는 것 역시 경찰에서 강제할 수 없는 사안이다. 통고처분 제도는 이의

제기 절차를 따로 마련해 두지 않았고, 위반자는 단속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동의하지 않는 방법 외에 단순히 범칙금을 

내지 않는 방법으로 즉결심판을 받을 수 있고, 즉결심판을 통해 단속

기관과 관련이 없는 중립적인 법관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즉결심판 출석 역시 경찰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법원은 

즉결심판 대상자에 대해서 ‘구인장’을 발부해 출석을 강제할 수 있

는 권한이 있지만, 경찰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더 나아가 

경찰은 원칙적으로 즉심피의자를 출석시킬 의무를 가지고 있지도 않

다.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판사는 불개정심판을 통해 벌금형을 구

형할 수 있고,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청구기각을 통

해 일반형사사건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피의자를 꼭 출석시켜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피의자의 즉심출석을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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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 면허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

라.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면허행정처분 연혁

최초로 통고처분이 도입된 73년의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면허행정처분

은 면허 취소였다.45)  당시, 범칙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즉심 출두지

시서’를 송부해서 즉결심판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고, 출두기일이 경

과해도 출두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였다. 46)  

1986년에는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90일로 완화되었다. 종전에는 통고처분불이행자가 범칙금납부기일 다

음날부터 1월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범칙금을 납부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였으나, 이 때 부터는 시행

령의 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즉결심판에 회부하되 출석지시불이행자 

또는 통고처분불이행자가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납부기간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

되지 못하는 때에는 90일이하의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정지하도록 완

화하였다.47)  

1988년에는 범칙행위자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에 출

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허정지 처분만하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면

허취소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3년간 누산 관리하는 벌점의 

45) 내무부령 제137호, 1973.12.29., 일부개정, [별표 18] 참조

46) 당시 도로교통법 제68조 (면허증보관)에 의하면 경찰관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이 법의 벌

칙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장에서 ‘출두 지시서’를 교부하고 운전자

의 운전면허증을 제출받아 이를 보관할 수 있었다. 이 경우에 경찰관은 그 출두 지시서에 

운전면허증을 보관하였다는 사실을 명기하여야 하고, 그 출두지시서는 그 출두기일까지 운

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었다.

47)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440호, 1986.5.1., 일부개정] 별표 16 (3. 운전면허정지

처분개별기준) 중 가. (2)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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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산점수에 그 벌점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48)

1995년에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

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에 90점 이하로 

부과하던 벌점을 40점 이하로 부과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49)

2003년에는 범칙금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

판을 받지 아니하여 면허정지처분 대상자로 되었거나 정지처분기간 중

에 있는 사람이 종전의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

하면 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잔여기간의 집행을 면제하도록 하였

다. 50)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면허행정처분의 강도는 

지속적으로 완화 되어왔다. 

48)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475호, 1988.9.6., 일부개정]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벌점 

완화 (별표 16).

49)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651호, 1995.7.1., 일부개정] 

50)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01호, 2003.6.2., 일부개정] (별표 16 제3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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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범칙금 미납자 처리 해외사례 분석

1. 미국 51)

미국의 경우에도 역시 교통티켓을 발부하나, 이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범칙금스티커와는 성격이 다르고, 굳이 따지자면 우리의 즉심스티커와 

유사하다. 즉 별도의 범칙금제도가 마련된 것이 아니라, 스티커를 발부

받은 사람은 법원에 출석하여 간이한 재판을 받고 벌금을 납부해야 한

다. 주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대체로 경미한 교통법규위반 사범에 대해 

벌금이 적시된 스티커(ticket)와 법정출석 요청서를 발부하고 법원에서 

벌금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안에 따라 벌금만 납부하고 법정에 출

석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법원에 출두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궐석재판을 통해 

증액된 벌금을 부과한다. 벌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소유차량을 압류하거

나 견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52)

2. 영국 53)

51) 해외주재관 테마기획 (제19호) 각국의 경범죄 관련 처벌법규현황 2006. 11. 참조

52) 우리의 즉결심판제도 역시 불출석심판과 불개정심판(미국의 궐석재판과 유사)이 모두 가능

하기 때문에, 미국의 교통사범단속은 우리의 즉결심판절차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53) 권창국. "교통과태료 및 범칙금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비교고찰." In 교통안전을 위한 

과태료 제도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국회의원회관, 2013. 상의 내용을 참조하여 요

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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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우리의 통고처분과 매우 비슷한 형태인 Fixed Penalty Notice (지

정 벌금 통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처음부터 fixed penalty notice를 거

부했을 경우에는 법원의 소환을 받게 된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벌금은 일반적으로 통고된 벌금보다 조금 더 많이 내게 

되고 벌금과 별도로 대략 40파운드(7만원 가량) 정도의 재판비용(court 

costs)을 지불해야 한다. 법원의 소환을 받은 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으로 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납부할 수도 있는데, 이는 우리 즉결심

판재도에서 불출석심판제도와 유사하다. 일단 fixed penalty notice에 동

의하여 통지를 받으면, 운전자는 벌금(범칙금) 고지서를 받은 후에 28일 

내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 출두명령

서가 송달된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벌금 납부여부는 법원에서 관리

하고 미납 시 벌금액수는 자동으로 50% 늘게 되고, 법원에서 벌금을 징

수하게 된다. 계속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체포를 위한 영장

을 발부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우리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영국의 

fixed penalty는 우리의 범칙금과는 달리 그 경찰에서 징수하는 것이 아

니라 법원에서 징수의 책임을 가진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때의 penalty는 우리의 범칙금 보다는 즉결심판에 의해 선

고된 벌금형에 더 가까운 모습이다.

3. 일본 54)

우리의 범칙행위와 같이 비교적 가벼운 교통위반행위를 일본에서는 반칙

행위라고 한다. 반칙행위를 범한 경우, 교통위반의 현장에서 경찰관이 

파란색의 교통반칙 고지서(파랑표)와 ‘가납부서’를 발부하고  납부기

54) 일본 도로교통법 및 히로시마 경찰청 질의응답 사이트를 참조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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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내(그 날을 포함해서 8일 이내)에 우체국이나 은행에 범칙금을 납부

하면 절차는 끝난다. 우리의 범칙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반행위에 따

라 벌점이 부과된다. 

현장 경찰이 발부한 것은 가납부(예납) 고지서로 일본 도로교통법에 의

하면 가납을 한 경우, 정식 통고처분이 있은 후 범칙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정식통고처분은 가납부 티켓에 적힌 시간과 장소의 경찰관서로 출

석해서 발부 받거나(교부통고), 출두하지 않을 경우 파랑표를 건네받은 

날로부터 대체로 1개월 후에 새로운 납부서와 교통반칙 통고서를 등기우

편으로 송부 받게 된다(송부통고). 송부통고의 경우 우송료 실비를 약 

800엔이 가산된다. 정식 통고처분 이후에도 반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

우에는 형사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서류가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의 기소로 

재판이 진행되게 되어 있다. 

일본의 반칙금납부제도는 우리의 범칙금제도와 유사한데, 다만 가납부고

지서를 발부하는 절차가 추가되어 있고,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해서 검

찰로 사건을 송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독일 55)

독일은‘질서위반법(Ordnungswidrigkeitengesetz)에서 과태료에 관한 일반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에는 과태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우리의 과태료 제도와는 다르게 독일의 경우 과태료의 이

름으로 단속하는 경우에도 위반형태에 따라 면허정지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운전자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이후에 

55) 강동수, "소득수준에 따른 교통범칙금의 차등부과.", 손해보험 통권 제510호(2011년 5월),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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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는 재판절차는 일반 공판절차와 동일하고, 이의 제기가 부당하다

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을 할 수 있으며, 증거절차에 있어서 피

고인이 순순히 동의를 하면 간이공판절차로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가 순순히 자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대게 정식재판절차가 진행된다. 

명칭과 절차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소위 교통 티켓 제도

를 운용하고 있다. 수없이 많이 발생하는 교통법규위반 사범을 일반 형

사절차에 의해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운영방법은 각국

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큰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많은 주에서는 우리의 즉

결심판제도와 유사한 간이재판을 통해 벌금을 부과하고, 영국의 경우 우

리의 범칙금제도와 유사한 고정벌금통보(Fixed Penalty Notice)제도를 운

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반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대부

분의 교통위반사범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우리의 과태료

와는 달리 위반자에 대해 벌점도 부과할 수 있고, 과태료 처분에 대해 

불응할 경우에는 일반 공판절차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각국의 제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인 모습이 한 가지 있는데, ‘간이한 

절차’에 불응할 경우에는 정식의 재판절차가 진행된다는 점과, 최종적

인 판단은 경찰이 아닌 법원이 하게 된다는 점이다. 

우리의 경우도 원래 원칙적인 처리절차인 즉결심판절차로 이행됨이 마땅

하다는 점을 외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형벌이 규정되어 있는 도로

교통법 위반사범을 경찰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면허정지처분으로 

사실상 종결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법원은 경찰이 

청구한 즉결심판청구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은 원칙적으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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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자에 대해서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

에 대해서는 ‘구인장을 발부’하는 방식으로 법원이 소환하던지, 증거

서류 등만으로 출석없이 불개정 심판을 하던지, 아니면 청구기각을 해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지를 택해야 하며 이 외의 방법으로 경찰이 사건

을 종결시킬 수는 없다고 하겠다. 경찰에서는 이중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앞에서 검토한 대로 

통고처분제도에서 즉결심판 절차는 이의제기 절차로도 활용되는 것이며, 

즉결심판절차에 의해 위반자가 무조건 처벌받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도로교통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즉결심판을 청구하

지 않는 것은 문제이며, 신속한 제도 개선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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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교통범칙금 미납자 처리 개선방향

1. 현행 문제점 분석

범칙금 미납으로 즉결심판 청구 대상자가 된 자가 즉결심판기일에 출석

하지 않을 경우 즉결심판은 청구하지 않고, 면허행정처분만을 하고 있는 

현행의 제도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된다.

가. 법해석상의 문제 (즉결심판 청구의 필요성)

도로교통법 조항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경찰은 범칙금 미납자에 대해서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시행령에서는 통고처분불이행자가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

에는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즉

결심판대상자가 일단 경찰서에 와서 경찰관과 함께 법원에 가서 즉결심

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관행에 비추어 봐서, 여기서 말하는 즉결심판 기일

에 출석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경찰에 출석하지 않아서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을 말한다고 내부적으로 해석하고 있었으

나,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어디에도 위반자를 경찰이 법원에 데리

고 가야한다는 말이 없고, 시행령 제98조 제4항에서도 ‘즉결심판을 청

구하려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피의자의 신병을 경찰이 인도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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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없다.

다시 말해서, 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 도로교통법시행령 제99조 및 

제98조를 해석해 보면, 납부기간이 지난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해서 경

찰은 즉결심판청구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체없이 즉

결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경찰의 “즉결심판청구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가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

우에 면허정지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조항이 경찰이 즉심피의자를 법원에 데려

가지 않으면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관행을 고려하여 만든 조항

으로 보이긴 하지만, 즉심피의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불개정 심판

이 가능하고, 청구기각을 통한 일반사건화도 가능하며, 법원도 더 이상 

피의자의 인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은 자의적이라고 생

각된다.56)

특히 도로교통법 제165조에서는 명시적으로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실제로는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행정처분만 하는 관행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최근에는 검찰에서도 아래와 같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채 실시한 

면허정지처분을 유효하지 않은 정지처분으로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바57)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 되었다. 

56)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할 경우, 범칙자의 출석여부와 상관없이 즉결심판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범칙자가 출석해야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진 시행
령 제99조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항이다.

5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불기소결정서(2014. 10. 31, 2014년 형제94377) 및 수원지방검찰청 불
기소결정서(2014. 10. 30, 2014년 형제29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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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형제29104호 불기소결정서

피의자는 안전띠 미착용등 이유로 경찰에 적발되었고, 그에 따른 범

칙금 30,000원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이런 

경우 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3항에 

의거하여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일에 출석하

라는 통지서를 받은 법규 위반자인 피의자가 즉결심판에 불출석함으

로써 운전면허 정지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본건의 경우에는 즉결심

판을 청구한 사실 자체가 없다. 그렇다면 본 건 피의자에 대한 운전

면허정지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이므로 운전면허정지의 효력을 인

정할 수 없고, 결국 운전면허정지의 유효를 조건으로 한 본 건 무면

허 운전은 인정할 수 없다.

2014년 형제94377호 불기소결정서

무면허 운전이 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정지가 유효하고, 운전면허

가 정지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한다. 또한 운전

면허 정지가 유효하려면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하고(도로

교통법 제165조 제1항), 즉결심판 출석최고에도 불구하고 범칙금을 

내지 않고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99조 제3항). 따라서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면허정지가 

유효하지 않으므로 이건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법체계상의 문제점 (면허정지의 필요성 검토)

범칙금 미납자에 대해 면허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범칙금납부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면허정지처분을 당하지 않으려면 범칙금을 내라는 것이 면허

정지의 이유임은 명백하다. 그런데 이러한 면허정지처분이 과연 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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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면허행정처분

은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장래 위험을 발생할 소지가 높은 

운전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다. 과속이나 음주운전처럼 전형적인 위

험 유발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운전자를 

도로상에서 배제시킴으로써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면허

행정처분의 목적이다.

그런데, 범칙금 미납자의 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이러한 취지와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 이때의 면허정지처분은 범칙금 납부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뿐이지 도로교통의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물

론, 범침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준법의식이 약한 사람이고 따라서 

도로교통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가능할 수 있

다. 하지만 범칙행위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같은 정지처분을 한다는 

점과, 범칙금 미납자들이 주로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가 면허정지처분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과

연 범칙금 미납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면허정지처분을 하는 것이 면허행

정처분의 의의와 일치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앞에서 살펴

본 외국의 사례에서도 이런 경우는 찾을 수 없었다.58) 

다. 제재의 형평성의 문제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원칙적인 처리는 즉결심판절차를 통한 처벌이고, 

면허정지처분은 즉결심판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

58) 김원중. "한국과 미국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비교 검토." 미국헌법연구 24, no. 2 (2013): 

75. 및 김원중·이영우. "한국과 영국의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비교 고찰." 유럽헌법연

구 12 (2012): 193-216, 권창국. "교통과태료 및 범칙금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비교

고찰." In 교통안전을 위한 과태료 제도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국회의원회관, 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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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실적으로는 면허정지가 즉결심판 청구의 대안으로서 활용되고 있

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업무처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검토하였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면허정지처분은 즉결심판에 의한 처

벌과 비슷한 정도의 부담을 안기거나 이보다 덜한 정도의 부담을 안기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즉결심판 절차로 갈 경우 범칙금과 거의 차

이가 없는 정도의 벌금을 부과 받는데 반해 면허행정처분은 이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을 운전자에게 준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반 운전자의 경

우 면허정지 40일의 경제적 효과를 평균적으로 약77만원으로 보고 있고, 

조사자의 20%는 면허정지의 금전적 가치를 150만원 이상으로 여기고 있

다.59) 

물론 엄밀히 말해서 면허행정처분은 형벌이 아니고 형벌보다 다소 약한 

제제수단으로 설명되기도 하며, 형벌과 병과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상의 문제이고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범칙금이나 벌금 

몇 만원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큰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과도한 처벌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 원래의 위반행위에 

부과된 범칙금보다 약 20배의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이 타당할까?

더욱이 이렇게 큰 부담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칙금 미납자가 줄

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면허정지 중 운전하다가 단속되

는 운전자들이 흔히 하는 말인 범칙금 납부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변명이 

많은 경우 사실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도 생각된다. 보통의 합리적인 

운전자라면 3만원의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100만원 가까이 되는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 수도 있는데도 고의로 범칙금을 내지 않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면허 정지처분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 이어진

59) 김연수. "교통과태료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분석." In 교통안전을 위한 과태료제도 개선

방안 모색(정책토론회), 43-66. 국회의원회관, 2013. 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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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문제점이 있다. 어쩌면 사소할 수도 있는 안전벨트 미착용과 같은 

범칙행위가 면허정지처분으로 이어지고 뒤이어 무면허운전이라는 비교적 

중한 범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결코 자연스럽지는 않다. 이와 관

련해서는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며, 최근 검찰이 

경찰의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면허정지 후 무면허운전 체포에 대해 문제

를 제기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하겠다. 

라. 실효성의 문제

위에서 살펴본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면허정

지처분이 범칙금 마납율을 줄이는데 기여한다면 나름 의미가 있을 것이

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지만 (취소 → 90일정지 → 40일 정지) 그러한 변경

과 범칙금 미납율은 눈에 띄는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못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면허정지처분이 과연 범칙급 납부율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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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방안 검토

가. 불개정 심판의 활성화

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경찰서장은 범칙금 미납자에 대해 지체 없이 즉

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범칙금 미납자에 대해 면허행정처분을 할지 여

부는 경찰의 재량이지만60),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조치이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오랜 기간 즉심피의자를 경찰이 보호조

치 했다가 법원에 데리고 가는 관행이 형성됨에 따라 즉심피의자가 경찰

에 출석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청구가 사실상 힘들어지는 현실 때문에 경

찰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문제제기 없이 지나왔지만, 

사실 경찰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법리상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경찰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찰이 자의적으로 사

건을 종결시키는 것이고, 이는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하고 있지 않은 현 

형사사법체계에 맞지 않는다. 법에도 명확히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규

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의 청구를 할지 말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있

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은 경찰이 즉심

을 청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으며,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

우에는 증거서류 등만을 이용해서 불개정심판을 하거나, 청구기각을 통

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할 수밖에 없다.

60)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9조(통고처분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등)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즉결심판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인 통고처분불이행자가 범칙금등을 

내지 아니하고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

는 법 제93조에 따라 그 통고처분불이행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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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을 사실상 청구하지 않는 현재의 관행을 깨고, 모두 즉결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현재의 경찰 인력으로는 청구를 위한 소재수사 등을 실시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일선 경찰관들로부터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인

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법상 규정된 임무를 따르

지 않을 수는 없고, 통지절차와 소재수사 방법 등을 합리화하면 실제 소

요되는 인력도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61) 이점과 관련해서는 

통지절차의 개선방안 부분에서 더 상세히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나.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면허정지 폐지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첫 번째, 법률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면허정지처분

이 가능한 경우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시행령에서는 범칙금 

미납자가 즉결심판기일에 참석하지 않아 즉결심판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

우에 면허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이 피의

자의 신병을 법원에 인계할 임무도 권한도 없기 때문에 법원이 구류처분

을 하기 위해 별도의 구인장을 발부하지 않는 한, 피의자 불출석을 이유

로 즉결심판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방법이 없고, 경찰 역시 피의자가 경

찰서로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

에 범칙금 미납자에 대해 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없다.62) 

61) 2013년 기준으로 면허가 정지될 때까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건수는 전체의 2.4%인   

70,289건이다.

62) 현재와 같이, 경찰이 즉결심판을 청구와 상관없이 범칙금 납부기한이 지나면 기계적으로 

면허정지를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면허정지가 가능하겠지만, 경찰이 즉결심판을 청구

했는데 범칙금미납자가 즉심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면허정지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면허정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성 전무하

게 될 것이고, 최근 검찰에서는 이점을 지적하면서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채 내린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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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현행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것처럼 면허정지는 위반자

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데 비해 그 효과는 작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실무적으로도 범칙금미납자에 대한 면허정지 제도

를 폐지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도로교통법령은 면허정지를 

경찰의 재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법령 개정이 없어도 제도개선

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면허정지의 폐지는 상당한 홍보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많은 시민들이 경찰의 단속활동과 범칙금·과태료 부과 등

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는데, 경찰에서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면허정지

를 폐지하겠다고 하면 상당한 호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면허

정지의 폐지는 예외 없는 즉결심판청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즉결심판 

청구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는 자신의 범칙행위로 인한 것

이고 벌금액도 원래의 범칙금과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 반

감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 통지방법 개선 (원샷 통지)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즉결심판의 예외 없는 청구를 위해서는 이를 관철

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어야 함이 명백하다. 일선 경찰관들도 

이 점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범죄처벌법위반 범

칙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즉결심판대상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개정심

판절차를 활용하여 즉결심판절차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63)

허정지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음

63)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경우 면허정지와 같은 별도의 규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범칙금미납

자에 대해 즉결심판청구 이외에 별도의 규제조치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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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절차는 도로교통법위반사범과 동일하다. 즉결심판 출석통지와 최고

를 한 후 그래도 출석하지 않으면 1회에 한해 소재수사를 실시한 후 불

개정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법상은 경찰에게 소재수사를 할 의무가 없지만, 

2005년 업무협의 과정에서 그동안 시행하지 않던 불개정심판제도를 처음

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법원에 사실상 소재수사를 할 인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경찰과 법원이 협의를 통해 경찰이 1회에 한해 소재수사를 실

시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고 

경찰에게 이러한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미

납자에 대한 처리에서는 이를 개선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엄밀히 말해,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 경찰이 즉결심판 대상자에 대해 소

재수사를 실시할 필요는 없다. 법령 어디에도 경찰의 소재수사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이 기소할 때 구속사건이 아닌 이상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서 법원에 인계하는 일은 없으며, 신병확보를 위

해 소재수사를 하는 경우도 없다. 마찬가지로 경찰이 즉결심판을 청구하

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도 법원이 청구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어떠한 이유로든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에는 청구기각

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이 경우에 사건은 검찰로 보내게 되어 있다.64) 

어떤 방식이든 일단 일반 형사사건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피의자 신병확

보, 수배 등과 관련해서 일반 형사사건과 처리에 있어 차이가 없다. 따

라서 피의자는 경찰 또는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해야 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명통보, 지명수배 등의 절차를 통해 강제 구인도 가능해 진다.

통지와 관련해서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서 현재의 통지절차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결심판의 특징에서 검토한 대로 즉결심판제도는 

64) 이점에 대해서는 실무상 사례가 많지 않아서 처리 절차가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경찰에서 일반 사건으로 입건하여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

고, 검찰로 바로 송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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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이라는 말 자체가 잘 보여주듯이 신속성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

고 있다. 범증이 명백한 사건을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에 의해 처리하겠

다는 것이 즉결심판제도의 의의이다. 그런데 현재의 통고처분 미납에 대

한 즉결심판 청구는 통고처분 이후 즉결심판 출석일 까지 길면 90일까지 

소요되게 되어 있어65) 사실상 신속한 즉결심판은 불가능하게 된다. 즉결

심판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벌금을 선고하는 절차가 아니라 위반자의 의

견을 듣고, 관련증거를 확인하고, 필요시 단속경찰관의 의견청취 등도 

필요한 재판절차임을 고려해 봤을 때, 위반일로부터 100일 가까지 지난 

후에 즉결심판을 하게 되면, 범칙금 통고서 이외에 단속의 정당성 여부

를 따질 수 있는 증거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위반

자나 경찰의 입장에서도 기억을 되살려 진술하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다.

신속성이 훼손되는 것 이외에도, 현재의 통지절차는 경찰에게 많은 업무

부담을 준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현장에서 경찰관이 

위반자와 대면 접촉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하고, 이때 발부하는 

통고서에는 이미‘납부기한까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찰

서에 출석하셔서 즉결심판을 받거나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라는 말이 인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칙금 미납자에 대해 또다시 ‘즉결심판출석통지서’ 및 ‘즉결심판출

석최고서’를 보내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러 번의 통지에도 불구하

고 당사자가 우편을 이용한 통지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면허정

지의 효력이 좌우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러한 통지절차는 시간

65) 제99조(통고처분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등) ② 경찰서장은 통고처분불이행자가 범

칙금등을 내지 아니하고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

한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 및 장소를 다시 정하여 지체 없이 그 통고처분

불이행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를 범칙금등 영수증 및 범

칙금등 납부고지서와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은 법원의 사

정으로 즉결심판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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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이 소요되는데다가 우편비용도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본 연구에서는 한 번의 통지로 즉결심판출석요구와 범칙금 

납부통고를 함께 하고 추가통지를 하지 않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자 한다. 이러한 통지를 위한 서식은 현재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서식 

제170조의 ‘즉결심판 및 범칙금 등 납부통지서’와 유사한 형태로 제작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단속경찰관은 도로교통법 위반자에게 ‘즉결

심판출석 통지서 겸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하고, 위반자는 이러한 서

식을 가지고 즉심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거나, 범칙금을 은행이나 인

터넷을 통해 납부하는 것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경찰이 현장에서 위반자와 대면한 상태에서 그의 확인을 

받고 즉심출석통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통고처분이 아닌 즉결심판이 원칙이

고, 통고처분은 위반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도로

교통법의 정신에도 잘 맞는 통지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이

렇게 통지절차를 바꾼다고 해도 즉결심판을 위해 법원 출석하기를 희망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다수의 사람이 간이하게 범칙금을 납부하는 방

법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통지절차를 바꾼다고 해도 업무상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앞에서 제안한 ‘원샷 통지’방식으로 바꿀 경우 시행령과 시행규

칙을 개정해야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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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 론

지금까지 도로교통법 통고처분 불이행자의 처리와 관련한 여러 문제점들을 

상세히 분석하고,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검토하였다. 

시간과 비용 상의 문제 때문에 외국제도의 경우 보다 면밀하고 상세한 

조사를 하지 못하였고, 개선안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현장 교통

경찰관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하지 못하였지만, 기존에 시도되지 않

았던 새로운 관점에서 기존의 제도운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법령개정 

없이 당장 실행 가능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는 것은 본 연구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도로교통법 위반사범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절차와 통

고처분, 행정처분 등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면밀히 분석한 것은 선행연

구들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방법이었다.

본 연구의 주장과 제안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실상 사문화 되어가고 있는 도로교통법 위반사범에 대한 즉

결심판청구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비록 경미하다고는 해도 도로교통법 

위반도 범죄행위이고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원칙적인 처리절차는 즉결

심판절차이며, 통고처분은 위반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는 특례절

차임에도 현재는 주객이 전도되어 위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통고처분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도 즉결심판을 지체없이 청구해야 한다고 법에 규정

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업무처리 절차는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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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면허정치처분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생각된다. 현실적으로 면허정지처분은 그 원인이 된 범칙금에 비해 

지나친 부담을 위반자에 주는 것이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지도 않은 채로 면허정지처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더욱이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면허정지가 범칙금 납부율

을 높인다는 증거도 없고, 면허정지는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상 면허정지처분에 대한 폐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비되는 현재의 통지절차에 대한 개선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통지절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

칙의 서식을 개정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한 

‘원샷 통지안’은 통지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도 관련된 법적 

논란을 없앨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향후 선진국의 통지절차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보다 실효적인 통지방안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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